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Ⅰ. 일 반 현 황

1 조 직

자동차관리과 - (4)개팀

자동차등록1팀 자동차등록2팀 번호판영치팀 교통사법경찰팀

- 신규등록

- 이전·변경등록

- 저당·말소

- 등록원부·등록증

- 번호판관리

- 세외수입 총괄

- 서무·예산회계

- 신규등록

- 이전·변경등록

- 말소등록

- 자동차검사

- 자동차 의무 보험

- 이륜자동차

- 과태료체납 차량

번호판 영치(현장)

- 체납금 징수 및

번호판 반환

- 영치시스템 및 장비

관리(차량용CCTV)

- 영치안내문 발송

-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

위반자조치

(무보험차량 운행자)

- 자동차관리법 위반자

조치(방치차량)

- 위반자출석요구 및

신문조서작성

- 범칙금 부과

- 사건 검찰송치

(검찰지휘)

2 인 력

구 분 계
일 반 직 관리운영직 별정직․임기제

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6급 7급 8급 9급 6급 7급 8급 9급

정 원 23 - 1 6 7 7 2 - - - - - - - -

현 원 24 - 1 6 9 5 2 - 1 - - - - - -

과부족 1 - - - 2 -2 - - 1 - - - - - -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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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 주요시설 및 장비

□ 자동차 등록 및 단속 관련 장비 현황

구 분 장 비 명 대 수 비 고

자동차 등록 

및 단속 관련

장비 현황

계 54

차량 2

차량번호 판독기 1

인증기 4

복사기 2

프린터(칼라) 11(1)

팩스 3

스캔 1

컴퓨터 28

봉합기 1

4 자동차 등록 현황

(2015.5.31 기준)

구 분 등록 자동차명 등록 대수 비 고

자동차 

등록 현황

계 159,506

승용차 113,595

승합차 6,606

화물차 21,391

특수자동차 709

이륜자동차 17,205

5 예 산 현 황

(단위: 천원)

단위사업명 예 산 액 집 행 액 집 행 율(%)

계 349,622 127,323 36.4

신속하고 친절한 
자동차등록 서비스 41,506 11,209 27.0

과태료 체납자 번호판 영치 47,837 20,569 43.0

자동차 법규 위반자 처리 25,184 8,820 35.0

행정운영경비 235,095 86,725 36.9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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Ⅱ. 주요업무 추진 실적

연 번 사 업 명 쪽

 신속하고 친절한 자동차등록 서비스 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4

 과태료 체납자 자동차번호판 영치 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5

 자동차 관련법규 위반자 처리 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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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 신속하고 친절한 자동차등록 서비스 자동차등록1 2팀
ㅇㅇ

전국 어디에서든 자동차 등록을 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자동차 및 이륜자동차의

신규, 이전 및 변경에 관한 등록업무를 신속하고 친절하게 처리하여 신뢰받는

행정과 구민 감동 민원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함

□ 사업개요

○ 기 간 : 2015.1.1.~12.31.

○ 내 용

- 자동차 신규․이전․변경․말소 등록

- 자동차 저당권 설정 등록․말소

- 자동차 등록원부 발급 및 열람

- 자동차 압류등록 및 해제

- 자동차 번호판 부착 및 봉인

□ 추진실적

○ 자동차 등록 민원처리 현황(2015.5.31 기준) (단위:건)

계
신규

등록

이전등록

(명의변경)

말소

등록

변경

등록

압류

등록

저당

등록

등록원부

발급·열람
이륜차 기타

248,325 3,359 13,328 1,682 12,704 77,430 2,893 133,228 2,639 1,062

* 1일 평균:2,483건/ 기타: 임시운행, 포털민원, G4C민원 등

□ 향후계획

○ 자동차등록 민원 소요시간 단축 및 편의제공을 위한 ‘최종등록’ 창구 운영
○ 자동차 검사, 의무보험 가입 및 상속 이전등록 사전안내

○ 불법 명의 자동차 자진신고 접수창구 운영

- 신청대상 : 차량이 본인 명의로 되어 있으나, 실제 타인이 운행하여

과태료 미납, 세금 체납, 압류 등으로 불편을 겪는 자

- 신청자격 : 차량소유자 본인 또는 대리인(위임장 지참)

□ 소요예산 (단위:천원)

예 산 액 집 행 액 집행율(%)

41,506(구비) 11,209(구비) 27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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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 분 영치
건수

반환
건수

보관
건수

체납과태료 징수 현황

총징수액 우리구 소관 타구 소관

2015년

(5월말기준)
353 294 59 177,439 70,226 107,213

2 과태료 체납자 자동차번호판 영치 번호판영치팀
ㅇㅇ

자동차 관련 과태료 상습 체납자의 자동차 번호판 영치를 통해 과태료

체납 징수율을 제고하는 한편 의무보험 미가입 및 검사 미필차량의 운행을

제한함으로써 시민의 안전을 도모하고자 함

□ 사업개요

○ 기 간 : 2015.1.1.~12.31.

○ 대 상 :「질서위반행위규제법」개정 이후 발생한 과태료 체납자 중

세목별 체납액이 30만원 이상, 체납발생일로부터 60일 경과한 자

○ 근 거

-「질서위반행위규제법」개정(2011.7.6.)

- 서울시 및 25개 자치구 상호간「자동차과태료 상호징수에 따른 협약」체결

- 징수촉탁비 : 과태료 징수금액의 30%

□ 추진내용 및 실적

○ 번호판 영치 대상 차량 선정 및 사전 안내문 발송

- 번호판 영치 10일 전 사전안내문 발송(서울시에서 통합)

○ CCTV탑재된 차량을 이용 단속(번호판 영치) - 2명

○ 영치차량의 번호판 관리 및 과태료 징수

- 체납과태료 납부 시 번호판 반환

- 의무보험 가입 및 자동차 검사 여부 확인 후 번호판 반납

○ 번호판 영치실적 및 체납금 징수 현황 (단위:건,천원)

□ 소요예산 (단위:천원)

예 산 액 집 행 액 집행율(%)

47,837(구비) 20,569(구비) 4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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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 자동차 관련법규 위반자 처리 교통사법경찰팀
ㅇㅇ

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8조(운행의금지)를위반한 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

위반자와자동차관리법제26조(자동차의강제처리)를위반한무단방치차량소유자를관련

법규에의거공정하고신속하게처리함으로써행정에대한신뢰향상

□ 사업개요

○ 기 간 : 2015.1.1.~12.31.

○ 대 상 : 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 위반자

무단 방치 차량 소유자 또는 점유자

○ 내 용 : 자동차관련법규 위반자 신문 및 범칙금 부과 또는 검찰송치

□ 업무 추진실적(2015.5.31. 현재)

○ 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위반자 처리내역                (단위:건,천원)    

 

구분

적발 및 접수 내역 처리내역
처리

중계
과년도

이월

국토부

통보

타기관

통보
계

범칙금 부과 검찰

송치

자체

종결

타기관

이첩

(이송)건수 금액

계 1,236 886 213 137 480 22 6,900 184 22 252 756

승용차 1,165 835 205 125 462 15 6,200 182 21 244 703

이륜차 71 51 8 12 18 7 700 2 1 8 53

○ 무단방치 차량 처리 내역 (단위:건,천원)

구분
접수 내역 처리 내역

처리
중계

과년도

이월
120 전화 계

자진
처리

무등록
폐차

특사경
이첩

계 146 22 40 84 110 70 29 11 36

승용차 59 8 16 35 31 23 - 8 28

이륜차 87 14 24 49 79 47 29 3 8

□ 문제점

○ 사회적 경기침체로 인해 무보험 차량 운행 증가 및 출석요구시 불응자가 많음

○ 대포차량에 대한 법적 제재 조치 미비 및 위반차량에 대한 보유자 확인 곤란

□ 소요예산 (단위:천원)

예 산 액 집 행 액 집행율(%)

25,184(구비) 8,820(구비) 3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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